질의48: 직원이 출·퇴근길에 면허가 없이 차량운전중 발생한 본인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되는가? 

답변: 중국의 공상보험조례 시행 이전 실무적으로 직원이 출·퇴근중 중 면허가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본인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하는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기업직원공상보험시행방법”(아하 시행방법이라 약 칭)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규정된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 시 필수적으로 경과하는 노선에서 발생한 본인이 책임이 없거나 또는 본인이 주요책임이 아닌 차량사고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단 시행방법 제9조는 직원이 범죄 또는 위법으로 발생한 상해·사망 등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중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본인이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는 공상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해 많은 쟁론이 있었다. 첫째 관점은 직원이 면허없이 운전을 한 것은 위법행위로 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보장부판공청
의 의견이 바로 이러하다. 둘째 관점은 비록 직원이 위법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성 규정이긴 하지만 직원이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본인이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이라는 것이 특수 규정이므로 특수규정에 따라 직원이 출·퇴근 중 면허없는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이 주요책임이 없는 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 청도지역법원의 판결은 이 관점에 근거를 둔다. 
“공상보험조례”(2004년1월1일부터 시행) 시행후 상기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게 되었다. “공상보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출·퇴근 중 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한다. 동 조례 제16조는 직원이 범죄 또는 치안관 리 위반으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길에 면허없이 차량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공상인가를 판단하려면 우선 직원이 교통사고에서 범죄 또는 치안관리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치안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교통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상응한 치안관리처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과정에 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이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 “공상보험조례”에 의해 대체


� “노동과사회보장부판공청의면허없이운전하여교통사고가발생할경우공상으로인정하는가에관한답 변”(劳动和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无证驾驶车辆发生交通事故是否认定工伤问题的复函2000年)





